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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 복구를 한 민ㆍ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한 것으로, 화재피해

자의 긴 복구활동에 한 황과 문제  분석을 통하여 정부와 민간 력기반의 통합  지원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 다. 체 으로 국가는 시스템 운 의 리 감독기 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에서 실질  긴 복구 담기

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결과 으로, 화재피해 긴 복구 지원을 한 법제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 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  조달  민ㆍ  긴 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한 지원시스템 방안을 

도출하 다. 특히, 긴 복구 소요재원의 안정  조달 방안은 긴 복구를 한 기 의 신설  민간 수탁법인의 자체 

재원 조성의 세부방안을 논의하 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국가 소방안 복지와 사회안 망의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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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related with support system plans of public-private convergence for emergency 

recovery services to fire victims. The current issues are analysed from the condition and problem analysis 

results of emergency recovery activities for fire victims. And building plans of an integrated support 

system based on the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cooperation are proposed. Overall, the system shows 

that the government i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ality of management and supervision for the system 

operation, and the private is responsible for the functionality of specialized agencies for practical emergency 

recovery. Consequently, support system plans include with infrastructure maintenance of laws and 

regulations, contracting-out of the support system, stable supply of operating budget and function 

strengthening of public-private convergence for emergency recovery. Especially, plan for stable supply of 

operating budget in detail including with establishment of the fund and self-financing composition of 

private corporations for emergency recovery services is propo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lead 

strengthening of fire safety welfare and social safety nets at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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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난  안 리 기본법」상, 재난 리는 방단

계, 비단계, 응단계, 복구단계의 4단계로 분류되어 

리되는 순차  과정이며 총체  리를 한 시스템을 

의미한다[1,2,3,4]. 여기서 재난지역의 복구활동은 일반

으로 긴 구조 지원활동, 긴 복구활동  장기복구활동

으로 구분할 수 있다. 긴 구조 지원활동은 주로 긴 구

조 활동을 지원하기 해 제공되는 복구활동과 복구를 

시 히 하지 않음에 따라 2차  피해 발생이 상되는 피

해 상황에서 제공되는 복구활동을 의미한다. 긴 복구활

동은 재난발생 기 재난피해자들을 한 생활편의 시설

의 단기  복구활동에 을 맞추고 있으며, 장기복구

활동은 재난발생  상태로의 원상복구와 방 책 수립 

등을 포함하는 장기간 진행되는 복구활동이다. 긴 복구

활동은 주로 재난 리의 응단계와 복구활동 사이에서 

수행되는 기 활동으로 긴 구조활동과 연계하여 지원

된다[5]. 

특히, 화재시 화재피해자의 긴  생활복구 지원활동은 

매우 요하며, 이는 긴 복구활동과 연계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기 화재피해자의 생활편의시

설 복구  재난  원상복구를 한 지원시스템이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재난시 세한 화재피해 주민에 

한 국가 는 민간 차원의 지원제도는 매우 미흡한 수

에 있는 실정이다[5,6].

화재피해자의 긴  생활복구를 하여 주무부처인 국

민안 처를 심으로 기업체  민간구호단체의 사회공

헌사업과 연계하는 화재안  인 라 구축  사후 피해 

복구지원을 한 장기  방안 수립이 매우 실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 은 화재시 화재피해자의 긴  

생활복구를 한 황과 문제  분석결과를 기반으로 민

ㆍ 력 네트워크 강화를 한 장기  지원방안을 도

출함으로써, 향후 국민 실질  소방복지 활성화  국

가 사회안 망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략  방안을 제

시하는데 있다.

2. 국내 긴급복구지원 현황 및
문제점 분석 

<Table 1>은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 복구를 한 주

요 민ㆍ  유 기 의 서비스 황을 나타낸 것으로, 민

ㆍ  련 기 에서 생활, 의료, 세  등의 지원을 수행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 그러나, 련 기 에서는 법

규에서 규정한 1차  지원업무만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

므로, 화재피해자의 생활복구를 근본 으로 해결하기에

는 운  시스템의 체계성  구체성이 매우 미흡한 실정

이다.

따라서, 화재피해자의 긴  생활복구를 한 주요 지

원 황  련 시사 에 하여 제도와 정책  측면에

서 다음과 같이 크게 분류할 수 있다. 

<Table 1> Main organization services for emergency 

recovery of fire victims in domestic

Organization Service

Fire Station
Provision of Fire Certification & 
Legal Informations

Korean Red Cross
Provision of Aids & Condolence 
Money 

City Hall & 
Provincial 

Government Office

Provision of Aids & Support for 
Living, Medical Treatment, Dwelling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Provision of Health Insurance 
Certification & Related Favor

Tax Office Tax Extension, Exemption & Relief

Government Office Reissuance of ID Card

Police Station Driver’s License

2.1 긴급복구를 위한 제도적 한계성

「소방기본법」제16조의 2(소방지원활동)에서 화재 

등의 피해복구 지원활동에 한 법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동법 상, 국민안 처장, 소방본부장 는 소방서장

이 주체가 되어 소방활동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

에서 화재, 재난·재해로 인한 피해복구 지원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8,9,10]. 그러나, 유 기 ·단

체 등의 요청에 따른 소방지원활동에 드는 비용은 지원

요청을 한 유 기 ·단체 등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고, 

다만, 부담 액  부담방법에 하여는 지원요청을 한 

유 기 ·단체 등과 의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

므로 련 재정부담을 안고 복구지원활동을 수행하여야 

하는 문제 이 있다.

2.2 화재 등 인전재난의 긴급복구지원의 취약성

국내 행의 자연재난  사회  재난의 복구시스템

은 체계화 되어 있으나, 일상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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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피해 등 인 재난 생활복구시스템은 매우 미흡한 수

으로 분석된다. 자연재난  사회  재난은「재난  안

리 기본법」에 근거하여 기존의 피해자의 긴 복구 

지원시스템은 체계 으로 구축이 되어 왔다. 그러나, 이

와 비교하여 화재 등 인 재난의 긴 복구지원 시스템은 

련 법규 용범 의 한계로 인하여 체계성이 미흡하

으며, 2013년 련 법규의 개정에 따라 진 으로 구축

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 발생한 인 재난들, 즉 구미 

불산사고(‘12), 태안 기름유출(’07), 양양 산불(‘05), 구

지하철화재(’03), 동해안 산불(‘00) 등의 경우에도 정부의 

긴 복구 지원활동의 효율성 제고를 하여 민ㆍ  복구

지원활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화재피해자의 

경우 실 으로 화재피해 생활복구  물지원 등의 

기 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소방 서에 설치된 화재

피해 주민지원센터의 기능은 산과 인력부족으로 인하

여 타 기 ㆍ민간단체의 민원처리  고유기능을 안내하

는 소극 인 역할만을 수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2.3 사회취약계층의 긴급복구지원 강화 필요 

화재시 사회복지체계 측면에서 기 생활수 자 층은 

복 수혜 지규정으로 인하여 소방안 복지의 사각지

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긴 복지지원법」제3조

(기본원칙) 제2항에서 ‘「재해구호법」 「국민기 생활 

보장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보호 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

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는 규정에 근거

하기 때문이다[11,12,13]. 이에 따라 기 생활가구에서 화

재 시「국민기 생활보장법」 용 상자는 법규 으로 

긴 복지 지원 상에서 제외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향후 긴 복구 지원사업을 민간으로 탁하여 정

부와 력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와 연계하여 해

결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된다[14]. 이와 련하

여 강원소방본부에서는 ‘10년부터 기 생활수 ㆍ장애

가구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택화재안심보험” 제도를 추

진하고 있으나, 소요재원의 불안정성 으로 인하여 지속 

추진의 어려움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화재피해자의 긴 복구지원 황의 분석결

과, 련 법규에 근거를 두고 운 하는 국가  지원제도

는 한계가 있으므로, 민ㆍ  동 네트워크를 통한 긴

복구 지원제도 방안 도출의 필요성을 크게 시사하고 있

는 것으로 분석된다[15].

3. 선진국 사례 분석
국내 화재피해자의 긴 복구를 한 민ㆍ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 수립을 하여 선진국의 유사 사례를 

분석하 다[16].  

미국의 경우, 재난 리는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 연방재난 리청)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재난 리체계는 무엇보다도 통신시스템을 일원

화하여 각종 재난 상황에 효과 으로 처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데 주안 을 두고 있다. FEMA는 10개의 지방

청과 2개의 지역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미국 역의 재

난 리계획 수립, 피해경감 로그램의 개발과 주요 재

난발생시의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

정부는 할구역 내의 재난발생시 비상업무 수행의 1차 

책임을 지며, 각 지방정부의 법률  연방정부의 정책과 

지침에 따라 필요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지방정부의 재난 리 조직은 평시 상설조직과 비상시 

리조직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긴 사태시 정보통신

을 일원화하여 민ㆍ  융합형 지원시스템 체계가 구축

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일본의 재난재해 리체계는 총리부 산하

에 국토청을 두고 있는데, 국토청 방재국에서는 방재기

획, 방재조정, 방재 책 그리고 방재업무를 담당하는 부

서를 두고 있다. 일본은 지진, 화재, 인  사고 등에 

비한 재해 책기본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세계 으

로 무력공격이나 규모 테러 등에 처하는 무력공격사

태 처법과 함께, 국가  재난에 비하여 지방자치단체 

 국가가 통합 으로 처하기 하여 국민보호법

(2004) 등을 제정 운 함에 따라 재난발생시 민ㆍ  력 

네트워크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응하고 있다.  

따라서, 선진국 사례와 비교하여 국내의 경우 재난발

생 시 국가 통합 응을 한 민ㆍ  력 체계 구축을 

한 제도  인 라 구축과 함께 련 방안 수립의 시

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4. 민·관 융합형 긴급복구 지원시스템 
방안

4.1 화재피해 긴급복구 지원 법제도의 정비

각 시ㆍ도는 법률상 규정된 소방기 의 “화재, 재난ㆍ

재해 피해복구 지원 활동” 기능에 하여  재난 응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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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에 부합하도록 련 조례에 명문화하는 방안이 필요

하다. 즉, 재난피해 복구기능의 안정 이고 체계 인 추

진을 하여 화재피해 긴 복구지원의 수행범  등을 구

체 으로 규정하는 별도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각 시ㆍ도별 소방기  화재피해 긴 복구 운

 등에 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한 주요 내용으로

써 화재피해 긴 복구 계획 수립  긴 복구의 유형, 긴

복구 개시 수행범 , 국민기 생활수 자, 차상 계층 

등 화재피해 긴 복구 필수, 화재피해 긴 복구 원회 

설치(지자체, 민간ㆍ 문가 상시 력방안 의), 화재피

해 긴 복구 기능의 민간 탁 근거 마련(법인설립  

련 사업 등), 긴 복구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포함함으

로써, 이에 근거하여 소방기 과 민간지원기  간 효율

, 체계  력을 통하여 긴 복구 지원활동이 활성화

될 것이다.

4.2 긴급복구 지원사업의 민간위탁 시스템 구축

화재 시 서민계층  사회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해

소함과 동시에 시ㆍ도 주민들이 직  체감할 수 있는 소

방안 기능 확   실용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요하다. 

이를 하여 화재피해 복구지원사업을 문성을 확보한 

민간법인으로 탁하여 상호 공유함으로써 효율  복구

지원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화재 시 화재피해 

복구 로그램의 반 인 정책입안ㆍ계획  사후평가 

등은 소방기 에서 담하고, 실질 인 긴 복구업무는 

민간 탁을 통하여 수행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화재 장에서 폐기물 처리, 기ㆍ 화 등 생활민

원에 한 업무들은 민간기 으로 탁함으로써 비상시 

긴 복구업무의 능률성과 신속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

때 소방기 은 민간 탁업무의 감독기능 강화  피해복

구 기능의 문성 강화 등을 하여 내부조직의 효율  

재설계 추진이 필요하다. 

4.3 긴급복구지원을 위한 소요재원의 안정적 조달

장기 인 긴 복구 지원활동 수행을 하여 소요되

는 재원의 안정  공 이 필요하다. 특히, 이를 하여

「헌법」제34조 제6항(국가는 재해를 방하고 그 험

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재난  안 리 기본법」제4조(국가 등의 책무)의 

근거하에서 정부의 국민안 기본권  화재피해 자력구

제의 원칙하에서 서민층  취약계층 등의 긴 복구지원

을 한 산 확보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방 계법규에 따라 화재피해 복구 지원기능

에 근거하여 수요자 심의 맞춤형 소방안 서비스를 제

공할 수 있는 소요재원 조달이 요구되는 바, 다음과 같이 

2가지 세부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4.3.1 특정용도의 화재피해복구 기금 신설 
화재피해복구를 한 특정용도의 기 을 신설하는 방

안으로, 우선 으로 기  제원의 조성은 정부  지자체, 

공공기 , 민간단체, 기업  개인 출연  는 보조 으

로 충당하고, 보조 으로 소방 서의 재난 리기 과 일

반회계에서 충당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경우, 화재피해복

구기  조성은 지역사회 등 자발  성  모 (펀드식) 방

식을 운용하여 활성화하고 있다. 

화재피해복구 기  신설을 한 법  근거로써「지방

자치법」제142조(재산과 기 의 설치)에서 특정한 자

을 운용하기 한 기  설치  기 의 설치 운용에 하

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17]. 

이를 검토하여 화재피해자이 의료, 주거, 생활 등을 하

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조례로 규정하여 기 을 신설

하는 것이 필요하다. 

4.3.2 민간 수탁법인의 긴급복구 자체 재원 조성
화재피해에 한 긴 복구업무를 탁한 민간 수탁법

인이 민간ㆍ공공기  출연  는 정부ㆍ지자체 보조

으로 충당하면서, 기부 제도의 활용을 통하여 자체재원

을 조성하는 방안이다.   

이때 운용되는 기부 은 다음과 같이 개인  비 리

법인 등으로부터 얻을 수 있다. 

첫째, 행 운용하는 각종 포인트제의 인센티 를 자

발 으로 기부하는 방안이 있다. . 를 들면, 재 환경부

가 운용하는 탄소포인트 제도가 있는데, 이는 가정, 상업 

등의 기, 수도, 가스 등의 사용량 감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실 에 따라 포인트를 발 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

센티 를 제공하는 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로그램

이다. 이러한 탄소포인트 인센티 를 자발 으로 기부하

는 방법이 있으며, 기부 로그램 가입시에 충분히 안내

하여 기부를 유도하는 방안이다. 

둘째,「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지정기부 의 범

등)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지정기부 단계등

의범 )에 근거하여 개인 는 기업체 물 출자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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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uture benefits of public-private convergence support system for emergency recovery services

정기부  단체”로 등록시킴으로써, 개인과 법인 모두의 

기부 에 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수 있는 방안을 활

용하는 것이다[18,19,20].   

4.4 민ㆍ관 긴급 피해복구의 융합기능 강화

화재피해자들의 긴 복구 지원시스템의 구축은 행 

소방정책 수행범   효과의 실  한계를 고려하

여 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한, 화재피해자의 에

서 행정고객의 요구를 극 으로 악하여 실질 이고 

신속한 문제  해결과 함께 원상회복 지원 등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를 해결하기 한 방안으로써, 고효율 긴 복구지원

을 하여 민간이 확보하고 있는 기술과 문성을 최

한 활용하는 민ㆍ  융합형 네트워크 시스템기능을 강화

하여야 한다. 재 비상시 한 십자사의 긴 구호 기

능, 취약계층 지원을 한 사회복지모 공동회,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이 있으며, 실 으로 화재피해

자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민ㆍ

 융합기능이 강화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21,22,23].   

세부 추진방안으로써, 재, 17종 민원에 하여 민ㆍ

 력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화재피해주민의 긴 복구 

민원 처리를 한 실질 인 One-Stop 처리 시스템의 구

축  운 방안을 수립하여 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

다.  

그리고, 반 으로 화재피해 련 제반사항에 하여 

24시간 상담  정보제공이 가능한 안내센터 설치가 필

요하다. 재 지방검찰청, 지방경찰청, 일선 지청  경찰

서, 보건 서, 주민지원센터 등에 용 이다[24,25, 

26,27]. 

한, 화재피해 긴 복구활동의 사 비, 수행과정, 

사후평가에서 민ㆍ  참여기 별 공감  형성을 한 

로그램 운 이 필요하며, 이를 통하여 성과검토 모니터

링을 통한 문제 을 분석하여 체계 인 피드백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장에서 제시한 민ㆍ  융합형 긴 복구 지원시스

템 방안에 하여 Won(2013) 등 기존의 선행 연구결과

와 비교분석한 결과, Won(2013) 등은 정부, 지자체, 민간

단체 등의 총 , 거시 인 력  거버 스 체계 구축

방향을 제시하 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재난 시 

화재피해자 측면의 긴 복구과정에서 장기  효율성 

제고를 한 세부  민 력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으

로써 기존 연구결과와 차별성을 보여 주고 있다.

5. 시스템 운영의 기대효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재피해자의 긴 복구를 한 

민ㆍ  융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은 국가의 리감독하에

서 국가 제도  기반의 민ㆍ  상호 력 종합지원체계

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민ㆍ  융합형 One-Stop 화

재피해 긴 복구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하여 

 에서 상술한 바와 같이, 화재피해 긴 복구 지원 법

제도의 정비, 긴 복구 지원사업의 민간 탁 시스템 구

축, 긴 복구 소요재원의 안정  조달  민ㆍ  긴  피

해복구의 융합기능 강화를 한 방안 수립이 필요한 것

으로 분석하 다.

이러한 시스템 운 의 기 효과로, 화재시 피해자에 

한 긴 복구 지원 화재시 국민 실질  소방복지를 

유도하고 국가 사회안 망을 강화할 수 있으며, 화재피

해 긴 복구활동의 문화를 제고할 수 있다. 한, 민ㆍ

 재난사고 비 응역량 확보가 가능하며, 서민ㆍ사

회취약계층의 화재안 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화재피해자 긴 복

구를 한 민ㆍ  융합형 지원시스템의 기 효과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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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이 향후 략 으

로 추구하여야 할 방향은 정부는 시스템 리 감독기

의 기능을 담당하고, 민간은 실질  화재피해 긴 복구 

담기 의 기능을 담당함으로써 국민 소방안  복지

사회를 구 하고자 하는 것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화재피해자의 긴 복구를 한 민ㆍ  융

합형 지원시스템 방안에 한 것으로, 다음의 결론을 도

출하 다.

첫째, 행 긴 복구지원 체재의 황  문제 을 분

석함으로써, 긴 복구지원을 한 제도  한계성과 화재 

등 인 재난분야의 취약성  취약계층의 긴 복구지원 

시스템 강화 필요성이 높으므로 이에 한 해결방안의 

수립 근거를 제시하 다.

둘째, 화재피해자의 민ㆍ  융합형 긴 복구 지원시스

템 방안을 수립하 으며, 화재피해 긴 복구 지원 법제

도 정비, 지원사업의 민간 탁 시스템 구축, 소요재원의 

안정  조달  민ㆍ  융합기능 강화에 한 방안을 도

출하 다.

셋째, 시스템 구축  운 을 한 소요재원 확보를 

하여 특정용도의 화재피해복구 기  신설  민간 수탁

법인의 자체재원 조성에 한 방안 방향을 모색하 다.

넷째, 화재피해자 긴 복구를 한 민ㆍ  융합형 지

원시스템의 기 효과를 분석하 으며, 시스템 구축  

운 을 통하여 소방안 복지, 안 망, 활동 문성, 응

역량  취약계층의 화재안 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것으

로 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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